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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2018 – 3112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8년 2월 4일자「여경에게 성적 수치심 발언

한 ‘갑질’ 경찰관 ‘해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간스포츠 뉴시스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 발언한 '갑질' 경찰관 

'해임'

[일간스포츠] 입력 2018.02.04 11:54

여경에게 부적절한 발언 동료에 '갑질' 의혹 

경찰관 '해임'

기사입력 2018-02-04 09:14

  

  

  소속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수 

있는 발언을 한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4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경

찰서에 근무하는 A씨는 전 근무지에서 여경

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

한 발언을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료나 부하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갑질한 

의혹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감찰 조사에서 비위 사실

을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 여경과 동료경찰관 여러명의 

진술을 확보해 A씨의 발언이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안인지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여경에

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동료에게 갑질

한 의혹이 드러나 해임됐다. 

  4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경

찰서에 근무하는 A씨는 전 근무지에서 여경

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

한 발언을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료나 부하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갑질한 

의혹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감찰 조사에서 비위 사실

을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 여경과 동료경찰관 여러명의 

진술을 확보해 A씨의 발언이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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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뉴시스가 2018년 2월 4일자 오전 09시14분에 송고한「여경에

게 부적절한 발언 동료에 '갑질' 의혹 경찰관 '해임'」제목의 기사를 첫 문장만 고

친 뒤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찰 징계위원회에 중징

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비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를 '해임' 조치했다. 경찰은 징계 결과를 

A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경찰 소청심

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

졌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찰 징계위원회에 중징

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비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를 '해임' 조치했다. 경찰은 징계 결과를 

A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경찰 소청심

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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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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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언론사와 언론인

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된다.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기자는 타 언론

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

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강 희

하 윤 수

김 영 모

박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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